
준강간 손해배상 5,000만 원

1. 사안의 개요

피해자가 지인과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집에서 자고 있던 중 지인이 피해자에게 키스

를 한 후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

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안으로 형사소송에서 징역 3년(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,

7년간 취업제한) 확정.

2. 관련 법리

준강간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,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

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,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

배상할 책임이 있다.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와 피

고의 나이, 준강간 등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 및 정도,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 결과, 범행 후

의 정황(부모를 통한 합의강요 등 2차 가해)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들을 참작

하면,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5,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.


